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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솔위즈와 (주)이엔텍은 완벽한 기술 중심으로

평균 30% 이상의 절수효과와 환경을 생각하는 절수기기 전문기업 입니다.

■ STRUCTURAL DIAGRAM

자동수압 조절 장치

스테인레스, 무연황동으로 반영구 사용

국내생산/ 전문인력 설치  AS보장

기축물에 간편한 설치

친환경 인증
KC 인증 외 

믿을수 있는 제품

한솔위즈 절수기기 라인업

· 수압에 관계없이 토출 유량 및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

· 자동 수압 조절 장치로 고지대나 저지대, 고층건물 등에 
  설치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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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도법에 맞는 환경표지 인증서·특허 제품" 

세면기용 - ENT111 외 수도용 - ENT333 외

한솔위즈는 (주)이엔텍과 협력하여 절수설비에 필요한 기기들을 생산/유통/설치를
통합 관리함으로써 최상의 퀄리티와 AS까지 확실히 책임집니다.

기타 절수기기

양변기용/소변기용 

주방용, 샤워기용

외

환경표지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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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수압감응 장치

환경표지 인증

KC인증

자동수압감응 장치

POINT

1

Techonlogy

전문인력들이 모여 수도법

에 맞는 인증서및 특허

로 제품의 기술력을

인정 받았습니다.

2

Quality

절수설비에 필요한

기기들을 생산/유통/

설치/AS까지 최상의

퀄리티로 책임집니다.

3

Eco

반영구 사용/자원순환성

향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

소비를 줄여주는 친환경 

인증제품입니다.

4

Economy

제품 설치후 수도요금

절약효과로 경제적

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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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수 소개 (절수설비/근거규정)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 절수설비 / 절수기기

 근거 규정

· 절수설비 :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

                    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

· 절수기기 :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

                   (샤워헤드 포함)

수도법 제15조 (절수설비 등의 설치 )

①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

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 하여야한다
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 : 「건축물」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

시설물 ,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, 공연장, 점포, 차고,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

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: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, 제2종 근린 생활 시설, 문화 

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

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교정시설, 국방 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, 

발전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

<시행 2024.06.27> [법률 제20424호 2024.03.26 개정]

<개정 2022.11.15>

②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(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) 및 목욕장업 

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
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

<개정 2011.11.14>

③ 특별 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

영위하는 자나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

<개정 2011.11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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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수 소개 (핵심기술)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Core Techonlogy 
· 수압에 반응하여 개방 정도를 자동으로 조절

· 수압에 관계없이 토출 유량 및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

· 자동 수압 조절 장치로 고지대나 저지대, 고층건물 등에 설치 가능

· 재질의 안정성 스테인리스 무연 황동으로 반영구 사용

3.5L기준 4.5L기준7L기준

일반원수 절수 0%

(절수설비 예시)

 일반원수 절수 50%  절수기 사용 절수 3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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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보도자료 (보도자료)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절수설비, 절수기기란?

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

절수설비(기기)를 꼭 설치 합시다.

(  ※  근거  :  「수도법  시행규칙」  별표 1 및  별표 2의 5)

   (절수설비)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

변기 및 수도꼭지

   • (변기) 공급수압 (동압) 98kPa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

종류 절수설비기준 및 절수 등급

대변기
1회 사용수량＊이 6리터 이하인 것

(1등급 ) 4리터 이하 (2등급) 5리터 이하 (3등급 ) 6리터 이하

대·소변 구분형 대변기
평균사용량＊＊이 6리터 이하인 것

(1등급 ) 4리터 이하 2등급) 5리터 이하 (3등급 ) 6리터 이하

소변기
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 회 사용수량이 2 리터 이하인 것

(1등급 ) 0.6리터 이하 (2등급 ) 1리터 이하 (3등급 ) 2리터 이하

 ＊ 사용수량 :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수세 핸들을 1초간 작동 시켰을 때 나오는 물의 양

     으로 변기 세척 후 물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

    ※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는 수세 핸들을 1 초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간 작동시켰을 때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

＊＊평균사용수량 : ( 소변용 사용수량  ) x 2 + ( 대변용 사용수량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
◇ 환경부는 「수도법」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 건물 및  

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(기기)를 의무화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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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(수도꼭지) 공급수압 (동압) 98kPa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

종류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

일반 수도꼭지
최대토수유량이 1 분당 6 리터 이하인 것

(1등급) 5리터 이하 (2등급) 6리터 이하

공중화장실 수도꼭지
최대토수유량＊이 1분당 5리터 이하인것

(1등급) 5리터 이하

샤워용 수도꼭지
샤워헤드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이 1 분당 7.5 리터 이하인 것

(우수등급 ) 7.5 리터 이하

＊ 최대토수유량 : 변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(L/min)을 말함.

    다만, 온· 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

    최대토수유량으로 봄



환경부 보도자료 (설치 의무 대상)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설치 의무대상 시설

위반시 조치사항

(  ※  근거 : 수도법 제5조)

(  ※  근거  :  「수도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)

     (신축 건물) 2001년 이후 신축 · 증축 · 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건축물

    ＊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「수도법」제15조제1항 . ’01.3.28.)

     (기축 건물)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(숙박업 , 목욕장업 , 체육시설업 ) 및 공중화장실

       (숙박업 및 목욕장업) 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(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)

       및 목욕장업

   • (체육시설업) 「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

    - 등록 체육시설업 : 골프장업 , 스키장업 , 자동차경주업

    - 신고 체육시설업＊

    ＊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기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 장을 중심으로 관리

   • (공중화장실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

     ※ (예시) 행정 안전부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고시된 공중화장실, 지자체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에 포함된 개방화장실 공공시설

         ( 공설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업무시설, 학교, 역사, 터미널, 휴게소 국·공립공원 )의 부속 화장실 등

    절수설비(기기)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

과태료 처분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

「수도법」제87조제1항제3호 500만원 700만원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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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절수설비(기기)를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

과태료 처분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

「수도법」제87조제4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

※ 「수도법」제8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(중략)

    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
   ※ 「수도법」제87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(중략) 

   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  • (이행명령)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, 목욕장업, 체육시설업을 영위하 자 또는 공중화장

     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 

  • (과태료)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

(  ※ 근거 : 「수도법」 제15조제3항)



<위생안전기준>

환경 표지 인증 제품

인증 사유 : 자원순환성 향상으로 인증

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·서비스의 '생산-유통-사용-폐기'의 전 과정 각 단계에서 에너

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환경표지와 간

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도이다.

<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'제품의 환경성'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

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,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

제품을 개발·생산하도록 윧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 >

환경부 보도자료 ( 인증 및 절수기기 식별방법 )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 인증 및 절수기기 식별 방법
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제 6 조에 의거 환경표지를 득한 제품을 구매하여 함

   제6조 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)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

   을 구매하여야 한다

  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

   <개정 2011. 4. 5.>

   1.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

   2.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

   3.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

   4.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

      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

   5.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

       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

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도꼭지 (세면대 설치용, 주방용 등) 를 설치하거나 수도꼭지

이전에 설치하여 물과 접촉하는 절수기기는 「수도법」 제 14 조 제 3 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획

득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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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설명   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다양한 표준 규격에 맞춘 제품군

• 수량조절포말형

• 토수구용

• 일반 포말형

• 앵글 밸브용

• 수도가량 일반용

• 수량조절포말형

• 토수구용

• 노즐헤드용

• 코브라용

• 혼합수전용

• 로탱크형

• 후레쉬용

• 소변기용

• 자동 수도용

• 수동 수도용

  

• 입식용

• 혼합수전용

• 좌식용

• 절수헤드 일체형세면기용 

wash basin

주방용

kitchen

양변기
소변기용
TOILET

수도용

faucet

샤워기용
shower bath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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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T-111
24mm

ENT-222
줄샤워기용

ENT-333
자바라용

ENT-444
15A

ENT-112
암나사

ENT-223
입식샤워기용

ENT-334
코브라용

ENT-445
20A

ENT-113
23mm

ENT-114
24mm p1.25

※ 제품특징 : 수압으로 인한 물튀김 현상 방지가능/사용감 유지가능
40~50% 범위내 선택 절수 가능

제품 종류   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    세면기용

wash basin

shower bath 

kitchen 

Faucet

    샤워기용

    주방용

    수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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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T-555
소변기/노출형

ENT-555
소변기/매립형

ENT-556
양변기/세척벨브용

AQUA3000
양변기/로탱크

※ 제품특징 : 수압감응 장치로 자동조절
30% 이상 절수 가능

시험성적서 · 특허증   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    소변기용
     양변기용

   시험 성적서 · 성능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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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ILET



    환경표지 인증서

    각종 특허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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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설치효과   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
 서강대학교

<2019년 수도 요금 및 사용량(서강대학교)>

<2023년 수도 요금 및 사용량(서강대학교)>

• 절수기기 설치사례

기준요금 : 톤 2,555원 정

기준요금 : 톤 3,212원 정

• 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
   -3, 4월 : 142,657,768원 (절감효과 46,223,798원)

   -5, 6월 : 184,992,292원 (절감효과 37,857,312원) 

14



 덕정고등학교

<2019년 고객별 수납/미수납 내역서>

<2023년 고객별 수납/미수납 내역서>

• 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
   -5월 : 2,776,972원 (절감효과 697,452원)

   -6월 : 2,844,984원 (절감효과 714,594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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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원초등학교

<2019년 고객별 수납/미수납 내역서>

<2023년 고객별 수납/미수납 내역서>

• 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
   -5월 : 1,012,920원 (절감효과 280,844원)

   -6월 : 1,039,344원 (절감효과 261,064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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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숭초등학교

<2019년 고객별 수납/미수납 내역서>

<2023년 고객별 수납/미수납 내역서>

• 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
   -5월 : 2,003,820원 (절감효과 503,310원)

   -6월 : 1,913,538원 (절감효과 480,628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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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서류 ( 환경표지 인증서 확대 )
W A T E R  S A V I N G  C O M P A N Y  ( W A S C O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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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경표지 인증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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